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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목회자의 사례비 격차에 관한 연구

2024.11.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재린 부연구위원

※ 본 고는 ‘류재린. (2017). 한국의 목회자 사례비 격차에 관한 연구. 신앙과 학문, 22(1)’을 요약 및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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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1.

배경

- 목회자의 사례(謝禮, compensation)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

Ÿ 사례에 관한 이론적 연구

- 성경에 근거하여 사례의 본질에 대해 연구, 사례 지급의 정당성, 사례의 범위와 종류, 수준 등을 연구(Harvey, 1982; Boyo, 1994 등) 

Ÿ 목회자의 사례에 대한 실증분석

- 목회자와 다른 직업 사이의 임금 격차, 목회자들 내의 사례비 불평등 등의 현상에 집중

Ÿ 목회자들의 생활 수준 유지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례비 지급 체계에 관한 연구

- 목회자 집단이 노후에 직면하는 여러 문제들에 주목하여 적정한 사례비 체계와 연금 체계(은급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

- 전세계 여러 교단들이 적정 사례비 지급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

※ 연합 그리스도 교회(The United Church of Christ), 연합감리교회(The United Methodist Church),

미국침례교회(American Baptist Church), 성공회(The Episcopal Diocese) 등)



  

배경 및 목적1.

- 우리나라에서는 목회자의 사례비에 관한 실증 연구는 물론 이론적 논의도 찾기 어려움

Ÿ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사례비 분포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

Ÿ 목회자의 삶의 질 개선,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가 부재

연구 목적

① 사례비 분포 추정

- 이용하(2003),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2015),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등을 이용

② 목회자 내 사례비 격차 확인

- ｢한국노동패널조사(12-17차)｣를 이용한 패널 분석

③ 사례비 지급 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 제시



  

선행연구 검토2.

목회자의 사례비와 관련된 실증 연구

- 2000년 이후 영미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실증연구들이 등장

- 주로 행정자료와 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사용

목회자의 사례비에 관한 실증 연구 정리

선행 연구 이용 자료 분석 모형 종속 변수 연구 결과

McMillan and 
Price(2003)

⦁ Pulpit & Pew National Pastoral Leader Survey
⦁ CPS(Current Population Surveys) (1976-1999)

OLS
⦁ 사례비
 + 주택보조금

목회자(-), 도시(+)
소속된 교단의 크기(+)

Trawick and Lile(2007)
⦁ Lifeway Resources(Baptist Sunday School Board),
⦁ Churches and Church membership

OLS ⦁ 사례비
시장집중도(+)
도시(-)

Hartzell et al.(2010)
⦁ Methodist ministers in the state of Oklahoma 

(1961-2003)
Fixed 
effect

⦁ 사례비
⦁ 사례비 변동

교인의 수(+)

Schleifer and 
Chaves(2016)

⦁ CPS(Current Population Surveys) (1976-2013) OLS ⦁사례비
목회자(-), 여성(-),
도시(+), 백인 외 인종(-), 소속된 
교단의 크기(+), 교인 수(+)

자료: 저자 작성

  



  

선행연구 검토2.

주요 결과

- 일반 근로자에 비해 성직자의 소득이 낮음(Hudnut-Beumler, 2007; McMillan and Price, 2003) 

Ÿ 동일한 교육 수준의 일반 근로자에 비해 성직자(clergy)의 소득이 낮음

- 여러 격차가 존재

Ÿ (성별 격차) 여성에 대한 종교적·제도적 차별의 잔재(Smith, 2014: 485)

Ÿ (도시-농촌 간 격차) 도시 지역의 사례비가 높음(McMillan and Price, 2003; Schleifer and Chaves, 2016 등)

- Smith(2014: 485)는 다수의 농촌 지역 목회자가 자녀의 교육비, 자신의 빚, 은퇴 준비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반면, Trawick and Lile(2007)는 시골 지역의 사례비가 더 높다고 주장 (∵ market power) 

Ÿ (성도 수에 따른 격차) 교회의 크기는 사례비 격차의 주된 요인 (Hartzell et al.,2010; McMillan and Price 2003; Schleifer and Chaves, 2016 등)

- 예) Hartzell et al.(2010)는 출석 교인의 수가 10% 증가할 때마다 사례비가 평균 2.1% 증가한다고 주장



  

목회자의 소득분포 추정3.

소득 분포 추정 방법

- 자료의 부재로 인해 목회자의 소득 분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Ÿ 조사자료 및 행정자료*에서는 목회자 특정이 불가능(*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국세청, 소득세표본자료 등)

- 이 논문에서는 목회자 대상의 설문조사들과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종합하여 소득 분포를 추정

Ÿ (한국노동패널조사) 표준직업분류 세분류 정보와 종교에 관한 정보를 제공

but, 목회자 집단의 고유한 특성 정보가 부재 (목회자의 직급, 시무기간 등)

활용자료의 특성

이용하(2003) 노동패널(12-17차) 기윤실(2015)

조사 시점 2003년 2009-2014년 2015년

조사 대상
전체 성직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도시가구 5000가구 부교역자

개체수
성직자 500

(기독교 : 300)
45가구, 172개

949
(담임목사 포함 시 1367)

월평균 소득정보
제공 형태

소득구간별 상대도수 소득원천별 소득 소득구간별 상대도수

자료: 저자 작성



  

목회자의 소득분포 추정3.

목회자의 사례비 분포
(a) 이용하(2003)의 목회자 사례비 분포 (b) 기윤실(2015)의 직급별 목회자 사례비 분포

(c) ‘부교역자 조사자료’의 목회자 사례비 분포(담임목사 포함) (d) ‘부교역자 조사자료’의 보정 후 전체 목회자의 예상 소득분포



  

[참고] 부교역자 조사자료(기윤실, 2015)의 분포 보정 방법

- 기윤실(2015)은 부교역자 94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

Ÿ 부교역자들에게 현재 시무하고 있는 교회의 담임목사들의 사례비 수준에 관해 질문

- 소득분포 추정을 위해서는 직급별 비율 보정 필요

Ÿ ①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비율이 높음. ② 대형교회 비율이 높음. ③ 기타 목사에 대한 정보가 부재

 → 한국예수장로회의 목회자별 직급 비율을 이용하여 직급별 비율을 조정

한국예수교장로회 총회 회의록과 기독교윤리실천운동(2015)의 직급별 목회자 비율

(단위: 명, %)

한국예수교장로회총회(2015) 기독교윤리실천운동(2015)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담임목사 7,718 30.10 788 45.36

부목사 3,997 15.59 515 29.65

전도사 7,523 29.34 410 23.61

전임전도사 278

파트타임전도사 156

기타 6,406 24.98

계 25,644 100.00 1,737 100.00

자료: 저자 작성



  

목회자의 사례비 분포(기윤실, 2015)

(a) 전체 목회자의 직급별 사례비 분포
(커널추정)

(b) 전체 목회자의 직급별 사례비 분포
(상대도수분포)



  

인원수 보정 후 목회자의 사례비 분포(기윤실, 2015)

(a) 부교역자의 직급별 사례비 분포
(커널추정, 직급 비율 보정 전)

(b) 부교역자의 직급별 사례비 분포
(커널추정, 직급 비율 보정 후)

(c) 전체 목회자의 직급별 사례비 분포
(커널추정, 직급 비율 보정 전)

(d) 전체 목회자의 직급별 사례비 분포
(커널추정, 직급 비율 보정 후)



  

[참고] 기타자료를 통해 살펴본 목회자 소득 분포

- 한국노동패널조사: 기독교 관련 종사자(종교 관련 종사자 & 기독교인)의 소득분포를 파악

- 유희원, 한신실(2016)은 60세 미만의 성직자(개신교, 천주교, 불교) 798명을 대상으로 노후소득보장 실태를 조사

Ÿ (표본추출) 종교, 교단, 지역, 연령을 고려한 표본할당추출

Ÿ (개신교) 예장합동, 예장통합, 감리회, 기장 소속 목회자 262명

Ÿ (소득 항목) 작년 한해(2015년) 동안의 수입을 조사

한국노동패널의 기독교 관련 종사자의 소득 분포 (2015년, 2022년)
(a) 2015년 (b) 2022년



  

목회자의 월평균 수입(유희원, 한신실, 2016)
(a) 전체 (b) 성별

(c) 직급별 (d) 성도수별



  

[참고]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분포

가구소득 구간별 가구분포

주 : 가구소득 = 가구에서 한 해 동안 경상적(정기적, 규칙적, 예측 가능한)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일시적 또는 우연히 발생하는 비경상소득(복권, 경조금 등)은 
제외됨

자료: 통계청. (2023.12.7.).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분포

주: 처분가능소득(= 시장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공적 이전지출)을 균등화한 소득
자료: 통계청. (2023.12.7.).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목회자의 사례비 격차 분석4.

기초분석

- (사용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이용하(2003), 기윤실(2015)

Ÿ 직급별 사례비 수준 차이 

Ÿ 목회자의 직급별 사례비 수준 차이는 일반근로자의 그것보다 훨씬 큼

직급별 임금/사례비 격차

단위 : 만원, %

목회자
일반 근로자
(사무직종)

구분 월평균 사례비 격차율 구분 월평균 임금 격차율

담임 목사 395 93.63 3직급 650 58.54

전임 부목사 204 2직급 410

37.84 64.00전임 전도사 148 1직급 250

자료 : 기독교윤리실천운동(2015), 한국노동패널조사(2014년)



  

목회자의 사례비 격차 분석4.

- 교회의 크기에 따른 사례비 격차가 존재

Ÿ 목회자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교회의 성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必 (Smith, 2014)

vs. 성도 수에 따른 격차가 없는 것이 바람직

교회 규모별 사례비 격차

(단위 : 만원, %)

부교역자 담임목사

교회규모 월 평균 사례비 격차율 교회규모 월 평균 사례비 격차율

1000명 188
10.59 1000명 469

12.20

300-1000명 170 300-1000명 418

39.35 30.22
300명이하 122 300명이하 321

자료 : 기독교윤리실천운동(2015)



  

목회자의 사례비 격차 분석4.

- 남성 목회자의 사례비가 여성 목회자의 사례비보다 높음

Ÿ 직급별 비율 차이: 여성의 경우 파트 타임 전도사의 비중이 높음

성별 사례비 격차

(단위 : 만원, %)

기독교윤리실천운동(2015) 노동패널

구분 남성 여성 구분 남성 여성

평균 163 104 평균 176.6 107.5

중위수 중위수 150 95

최대 최대 500 350

자료 : 기독교윤리실천운동(2015), 한국노동패널조사(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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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와 농촌 간 사례비 격차

Ÿ 대형 교회의 대다수가 도시에 위치 → 이러한 격차가 교회 규모에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도농 간 사례비 격차 

(단위 : 만원, %)

부교역자 담임목사

교회규모 평균 사례비 격차율 교회규모 평균 사례비 격차율

대도시 160
0 대도시 401

1.52

중소도시 160 중소도시 395

25.98 18.62
농어촌 127 농어촌 333

자료 : 기독교윤리실천운동(2015) ‘부교역자 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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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모형 및 자료

- (모형) 1계 자기상관을 가정한 확률효과 패널 모형(random effect model) 

Ÿ 전통적인 Mincer의 임금방정식에 몇몇 변수를 추가한 형태(Zaidi et. al., 2009)

Ÿ Baltagi and Wu(1999)가 제시하는 GLS(generalized least squares)로 추정

                     ln    ⋅                                  (1)

                                                                                  (2)

           단, : 개인 고유의 미관측 특성(unobserved attributes),       .

                식(1)에서 초기의 는 ∼
를 따르며,

     는 정규분포 
를 따르고, 는  ⋅, , ∼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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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21~25차(2018~2022년)

- (변수 처리 및 가공)

Ÿ 목회자는 직종이 ‘종교 관련 종사자’ 이면서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으로 정의(Schleifer and Chaves(2016)의 방법을 차용)

Ÿ 소득()은 월평균 근로소득×12개월로 하여 현재가치화*한 값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사용(* cpi를 이용하여 2010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환산)

Ÿ 목회자의 소속기관의 종류

- 근무지가 ‘시민단체, 종교단체’ 인 경우 교회에 소속된 것으로 간주, 그 외의 근무지(민간회사, 개인사업체, 법인단체, 무소속)등으로 답한 경우는 기타 단체로 간주

Ÿ 소속기관의 규모는 직원의 수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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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변수 정의

구분 변수명 변수값

종속변수 월평균소득 월평균소득(2020년 불변가격)의 로그값

통제변수

개인

성별 남=0, 여=1
연령 만 나이

연령 제곱 만 나이의 제곱 값
가구주 가구주=1, 그 이외=0

교육년수 6~18년
혼인상태

(기준: 배우자 
없음)　

미취업 배우자 미취업 배우자=1, 그 이외=0

취업 배우자 취업 배우자= 1, 미취업=0

종사상 지위
(기준: 

임시일용직)　

상용근로자  더미 상용근로자=1, 그 이외=0
고용주 더미 고용주=1, 그 이외=0

자영자 더미 자영자=1, 그 이외=0

실업-취업더미 실업-취업더미=1, 그 이외=0
비경활-취업더미 비경활-취업더미=1, 그 이외=0

목회자

목회자 여부 목회자 =1, 그 이외=0
지역 더미 수도권 =1, 비수도원=0

소속기관의 규모
(기준: 10인 

미만)

10~29명 미만 사업장 규모
30~99명 미만
100명 이상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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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과

- 첫째, 목회자들의 사례비 수준은 임금근로자보다 낮음(모형1).

- 둘째, 목회자의 사례비 결정요인은 일반 근로자와 다름(모형1 vs. 모형2). 

Ÿ 목회자 집단의 경우 종사상지위의 구분이 크게 의미 없으며, 학력 격차도 거의 없음

- 셋째, 목회자 집단 내 성별 격차가 존재(모형2)

Ÿ 교육, 개인, 가구 구성 등의 기타 변수들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격차가 존재(단, 직급 및 노동시간 등은 고려되지 못함)

- 넷째, 소속기관의 규모에 따른 사례비 격차가 존재(모형2)

결과 요약

1) 사례비는 일반적인 시장원리와 다르게 결정됨

2) 특정 차원(성별, 기관 규모)에서는 목회자들 사이에 일반적인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와 유사한 사례비 격차가 분명히 존재함

      ※ 단, 표본의 크기가 작다는 점에 유의



  

소득방정식 패널분석 결과(AR(1) 확률효과 GLS 모형) 

구분 모형1 모형2

성별
-0.321***  -0.485**
(0.008) (0.212)

연령
 0.067*** 0.063*
(0.002) (0.033)

연령 제곱
-0.001*** -0.001**
(0.000) (0.000)

교육년수
 0.034*** -0.049
(0.001) (0.043)

가구주 여부
 0.134*** 0.375**
(0.008) (0.168)

혼인상태
(기준: 배우자 

없음)　

미취업 배우자
 0.114*** -0.139
(0.008) (0.230)

취업 배우자
 0.063*** 0.027
(0.008) (0.231)

종사상 지위
(기준: 

임시일용직)　

상용근로자  
더미

 0.345*** 0.101
(0.007) (0.154)

고용주 더미
 0.707*** 0.601*
(0.012) (0.334)

자영자 더미
 0.508*** -
(0.045) -

목회자 여부
-0.535*** -
(0.047) -

지역 더미
 0.027*** 0.048
(0.007) (0.111)

소속기관의 규모
(기준: 10인 

미만)

10~29명 미만
 0.071*** 0.010
(0.005) (0.084)

30~99명 미만
 0.102*** 0.111
(0.006) (0.135)

100명 이상
 0.173*** 0.451**
(0.006) (0.219)

상수항
14.952*** 15.857***
(0.041) (1.086)

within R-sq 0.1154 0.1026
between R-sq 0.3149 0.3077 
overall R-sq 0.1904 0.1931

Number of obs 40,027 200
Number of groups 12,671 59

주: 1) 종속변수는 (월평균임금(원)×12개월)을 자연로그를 취한 값임
     2) 이외에도 실업-취업 더미, 비경활-취업더미, 연도더미 등을 통제함.
     3)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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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비 격차의 원인은 무엇인가?

- 사례비 격차는 인적자본, 노동시장, 조직적인 요인 등의 여러 차원의 복잡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발생(Schleifer and Chaves, 2016). 

  →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요인 분해가 필요함

- 다만, 여기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 (추론)

사례비 격차의 원인 1) 목회자의 과잉 공급 

- 목회자의 과잉 공급 → 부교역자의 사례비 수준 하락 → 부교역자-담임목사 간의 사례비 격차 발생

※ 국부론 1권 10장 : 성직자의 소득 하락과 관련된 예시

- 목회자의 경우 교육 수준은 높지만 직업 전환이 거의 불가능한 점, 교회와 목회자들의 교섭력이 비대칭적이라는 점도 부교역자의 

사례비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

- 그간의 사례비 격차는 향후 노후소득의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Ÿ 부교역자의 초과 공급 → 부목사 재임기간 증가, 생애기간 동안의 총 소득 & 저축↓ → 노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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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비 격차의 원인 2) 사례 체계(compensation system)의 부재

- 우리나라의 경우 교계 차원에서 목회자의 사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사례비 수준과 범위 사례비 지급 규정 등을 모두 개(個)교회 차원에서 정함. → 이로부터 다양한 문제들이 파생

① 사례의 개념이 좁아짐

Ÿ 사례의 범위는 다양하나(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 노후소득보장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 ↔ 사례비)

개별 교회 차원에서 사례를 규정함에 따라 사례의 개념 자체가 ‘생활비’로 한정됨

Ÿ 재정자립도가 낮은 한국 교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생활비로 한정된 사례비 개념이 복지 차원까지 고려하는 넓은 개념으로 확장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음

② 사례비 지급이 불투명하고 모호함

Ÿ 사례비 지급 규정을 체계적으로 명문화하고, 공개하는 교회는 많지 않음 → 대형교회 목사들의 각종 비리 문제로 연결

Ÿ 재정 집행 과정에서의 공사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 (목회자의 개인적 지출 vs. 교회의 공적인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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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사례 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 투명성 제고

Ÿ 사례 체계를 명문화하고, 이를 모두에게 공개함으로서 투명성을 높여야 함

- → 비리 문제 개선, 공사 구분의 모호함 개선, 재정집행 과정의 비효율 개선

Ÿ 교단 차원의 논의를 통해 합의된 가이드 라인이 필요 → 사례비 격차 해소에도 기여

- 영국의 감리교(the Methodist)와 연합개혁교회(United Reformed churches)등은 모든 목회자에게 적용되는 표준 사례비를 규정하고, 이를 

통해 대다수의 목회자에게 비슷한 수준의 사례를 제공(Smith, 2014: 478).

- 필요 우선의 원칙 수립

- 목회자의 목회 활동에 대한 지원은 교회의 의지가 아닌 의무임(Boyo, 1994: 80)

- 이는 목회자의 직급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모든 직급의 목회자가 온전히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함.

Ÿ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사례가 지급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기본급 + 수당’ 형태의 사례비 지급의 예) 만일 자녀가 없는 담임목사 부부와 자녀가 있는 부목사 부부가 있다면, 부목사에게만 자녀의 수, 연령에 

따른 양육 수당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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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사례 체계 확립

Ÿ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사례 체계 논의 및 구축 필요 

- ‘사례비’만으로는 사회적 위험 대처가 어렵기 때문

- MMBB는 노후소득보장, 사회보험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

※ 사례비(cash compensation), 주택/사택 보조금(Housing Allowance),

의료보험, 퇴직급여 등의 각종 수당(Benefits) 등을 포함

MMBB가 제시하는 사례 체계 예시

자료: MMBB. (2021). Guide to  Negotiating  Pastor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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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제

- 교단 및 교회들 간 협력 체계 구축(McMillan and Price, 2003: 20)

Ÿ 각 교단과 교회가 협력하여 재정적 지원, 정보, 목회자 공유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목회자와 여타 가계의 지출 구조 분석 必

- 목회자의 소득분포 및 사회보장 실태 파악 필요(국세청 소득제 자료와의 가명정보 결합)

- 사회보장 체계와 목회자의 사례 체계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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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2.]

 한국 목회자 사례비 표준에 대한 요구와 실제적 대안

신동식 (기윤실 교회신뢰운동 본부장, 빛과소금교회)

서론

90년대에 성도 15명 정도 되는 개척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사례비가 10만원이었습니다. 

어려운 시대이기도 하고,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시기이기에 사례비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혼자였기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역하는 것으로 만족하였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가 되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첫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지를 옮겼습니다(93년). 100명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사례비는 40만 원대 였

습니다. 세 번째 사역한 교회는 600명 정도였습니다(95년). 이곳에서는 결혼을 하였고 가정이 생

겼습니다. 이때 교육전도사 사례비는 5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강도사로 인허 받고 전임사역을 

하였을 때 85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역지를 갔습니다(2001). 재적 성도가 3

천명이었습니다. 이때 사례비는 전임으로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전도사는 50만원대

였습니다. 2004년에 개척을 하고 후원금을 통한 사례비가 50만원이었습니다. 세례 교인 15명이 

되어 교회 설립이 되고도 사례비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때 노회로부터 월 10만원의 

재정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연금과 건강보험 그리고 퇴직금은 불가능하였습니다. 6년이 지난 

후에 목회자 세금을 신고하면서 연금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노회와 한 교회에서 2년 동안 

40만 원을 미자립교회 목회자 생활비를 후원하였습니다. 이 돈을 퇴직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함

께 사역하였던 동역자들이 퇴직할 때 전액 퇴직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개 교회마다 규모에 관계없이 보이지 않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이웃 교회(같은 노회, 타 교단)의 

재정입니다. 한번은 사역하는 교회에서 전도사의 사례비가 너무 적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

다. 그때 도대체 이러한 사례비 기준이 어디서 왔는지 질문했을 때 당시 재정을 보셨던 담당자가 

말하기를 노회에 속한 교회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그 교회는 아주 사례비

에 야박하기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어디에도 사례비의 규정이 없습

니다. 다만 퇴직금의 규정은 규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볼 수 있었습니다. 서론으로 이러한 사실

을 말하는 것은 한국교회는 목회자의 사례비에 대한 규정이 개교회의 상황에 따라 정해졌음을 의

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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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는 140년의 역사를 가졌지만, 여전히 목회자의 사례비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한국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교회들은 목회자의 사례비에 대한 표준을 가지고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매우 성

숙하였습니다. 사회에서 열정페이는 더 이상 자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본급에 대한 기준

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기준이 없습니다. 목회자 세금 문제에 반발하였던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 당

연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표준 사례비에 대하여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한국 목회자 사례비 표준에 대한 요구와 실제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를 세우고 다시금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본론

1. 목회자 사례비 재정의 필요성

1) 공교회성 회복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교회는 지독한 개교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교회 의식이 매우 부족

합니다. 교회는 보편성을 가집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

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공교회 의식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개교회 독

립채산제입니다. 여기에 자본주의 승리주의가 매우 강합니다.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지만 교회의 

생존은 오로지 개교회 문제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목회자의 사례비 격차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한시적 직업을 겸하는 많은 목회자가 존재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공교회를 말하지만 지독한 계

급이 존재함을 볼 수 있습니다. 표준 사례비는 교회의 하나 됨을 회복하는 데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보편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

가는 동지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하여 다른 교회를 죽여야 하는 자본주의 교회로 변모하였습니다. 

오직 각자도생만 존재하는 끔찍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았다가 현실의 상황으로 떠나야 하

는 사역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보편교회서의 회복을 위하여 목회자의 사례비 기준은 

중요합니다.

2) 건강한 목회 생태계 유지

교회 청빙을 받든, 개척을 하든 사례비 책정의 문제는 논란의 중심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담임목사

만이 아닙니다. 부목사(동역)와 교육 목사와 전도사의 청빙에도 동일합니다. 대부분 개 교회의 관례

대로 사례비가 책정됩니다. 그래서 사역의 연수와 관계없이 사례비가 오히려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

도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정직하고 예측 가능한 삶이 아

니라 매우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건강한 목회 생태계를 유지 할 수 없습니다. 예측이 가

능할 때 목회 생태계는 건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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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개척하는 목사들은 자신들의 사례비를 어떻게 책정할지 고민합니다. 개교회는 사역자들의 

사례비의 기준도 모르고 관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같은 규모의 교회들이 어떻게 사례비를 

주는지 참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역할 때와 가정이 있을 때를 구별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영역에 다 호봉이 있음에도 사역자의 영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쓰면 사례비 지출이 많을까 

봐 사임시키고, 다시 뽑아서 본래의 사례비로 새로 시작하는 꼼수도 존재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건강한 목회가 무너지면 건강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강

한 목회 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표준 사례비는 제정되어야 합니다.

3) 상생하는 교회 생태계 존속

코로나시기를 거치면서 한국교회는 상당수 침체기에 젖어 들었습니다. 신학교의 미달도 한국교회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샛강이 살아야 큰 강이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샛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수록 큰 강도 마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샛강을 살리는 것은 큰 강을 존속하게 합니다. 지역의 작은 교회를 살리는 것이 한국 

교회 전체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는 생존 자체가 힘듭니다. 작은 교회를 살리는 일

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목회자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상생하는 한국교회를 만

들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사례비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4) 목회자의 동등성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례비의 규모에 따라 사역자의 인식이 달라지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

회와 사역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정글입니다. 사역의 연수와 나이와도 관계없고 교회의 규

모와 사례비의 차이에 따라 큰 목사와 작은 목사가 분리됩니다. 교인들의 이러한 천박한 인식은 

천박한 목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목회의 비전이 큰 교회를 이루는 것에는 큰 교회가 주는 사례비

의 풍족함과 교인들의 천박한 존중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단 정치의 현장에서도 큰 폐해를 가져옵니다. 종교개혁의 원리에서는 총회는 가장 

존경받는 이들이 모여서 교단의 신학과 이단의 침투를 막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총회는 

대형교회 목사와 엄청난 돈이 투자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총회장에 나오기 위하여 교단에 기

부하는 돈은 작은 교회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총회가 가진 본래의 역할에 충실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막고 정상적인 총회 정치 회복을 위해서라고 표준 사례비가 필요합니다.

5) 다음 세대 사역자의 행복 

각 교회마다 젊은 사역자를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경제적요소가 

크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교회의 목회자는 민주화 이전 세대와 민주화 이후 세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가난이 자연스러운 시대와 가난이 껄끄러운 시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열정페

이가 소명으로 인식되던 시대와 열정페이를 죄라고 인식하는 세대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세대는 퇴직금으로 싸우고 있고, 젊은 세대는 사례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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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하여 공개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교회는 젊은 사

역을 찾지 못하고, 젊은 사역자는 목회자 훈련이 부족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

회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자들의 행복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사역

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표준 사례비 책정은 필요합니다.

2. 표준 사례비의 모델 고찰 : 미션 디모데

미션 디모데는 프랑스 위그노의 후예들입니다. 현재 프랑스 남부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교회입

니다. 이들의 영적 대부흥(1918-1939)은 세벤느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세벤느 개신교

연합이 결성되었다가 1972년 미션 디모데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벨기에, 스위스, 프랑스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미셔 디모데의 신학적 정체성은 그들이 

믿는 신앙고백서에 나타납니다. 이들은 프랑스 신앙고백서(위그노 신앙고백서)를 따르면서 유아세

례보다는 성인세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하여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1) 미션 디모데의 재정 원칙

미션 디모데의 재정 원칙은 이들이 최선을 다하여 교회의 건강성을 지키려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

다. 물론 규모에 있어서 작은 교단이기 때문에 수월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헌금 원칙 : 헌금은 전부 무명으로 드립니다(고후9:7). 

(2) 예배 시 헌금시간은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교회 성도가 본부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그래서 담

당 목사가 성도들의 헌금 액수를 알 수 없게 하였습니다.

(3) 재정원칙은 철저하게 믿음선교(FAITH MISSION)를 따르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강조는 전

혀 없습니다.   

(4) 본부로 모인 헌금은 미션 디모데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사례비에 사용됩니다.

(5) 미션 디모데는 목사의 후원금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담임목사에게 한 회사가 지원을 하면 그만

큼 사례비는 삭감하여 받습니다.

(6) 자동차는 공유하고, 공동주거단지를 형성하여 지내게 합니다. 독립적 공동생활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7) 미션 디모데의 개혁적인 모습은 전체 사역자의 사례비는 동일합니다. 

(8) 사례비의 기준은 프랑스 노동자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1,190유로(2019년) 한 화 180만 원 정

도입니다.

(9) 미션 디모데는 목회자에게 표준 사례비 외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 

지원과 미션 디모데 소유 차량 지원입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나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10) 미션 디모데는 정부가 주는 복지 혜택 등이 사례비에 추가 됩니다. 복지 혜택은 사례비와 별

도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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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션 디모데의 사례비 평균은 한화 230만 원 정도라 볼 수 있습니다.

(12) 미션 디모데는 목회자의 다른 직업을 허용하고 목회자가 직업이 있을 경우 사례비는 지원되

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있어도 어려운 상황이면 일정부분 보전하여 지급합니다.

3. 미션 디모데의 사역자

1) 사례비 재정이 동등함으로 존재가 동등함을 보여줍니다. 사역에 자본주의 논리가 들어가지 않습

니다. 그러므로 큰 교회 큰 목사 개념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2) 일반적으로 사역자들이 부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핍절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불편의 삶을 실

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미션 디모데의 사역은 프로젝트 중심이 아닙니다.

4) 교회는 큰 재정을 드리는 일을 가급적 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부동산에 가급적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6) 미션 디모데는 재정이 생기면 움직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7) 대출은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으나 대출이 앞서지 않습니다.

8) 기도가 재정보다 항상 앞섬을 강조하고 실천합니다. 

9) 헌금이 본부로 모이므로 목사 간의 경쟁, 교회 간의 경쟁이 없습니다. 

10) 헌금의 외부공개는 하지 않지만, 정부가 세운 재정원칙을 충실히 지킵니다. 

11) 재정의 세부적인 내용은 전체 사역위원회를 통하여 보고되고 조정됩니다. 

4. 한국 교회에 적용

1) 한국 교회에 미션 디모데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션 

디모데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한국교회에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한국교회는 공동체적 동역이 

관계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 구조입니다. 교회가 크면 더 받는 구조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

와 직분의 관계에 합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2) 미션 디모데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좋은 점은 표준 사례비입니다.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은 표준 사례비가 필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잠 30:8). 한국교회가 자본주의에 의하여 점령당

하여 정체성을 상실하였습니다. 여기에 목회자 사례비의 양극화가 한몫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미

션 디모데를 통하여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지 지점은 표준 사례비입니다.

3) 한국교회 목회자의 표준 사례비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지가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매

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다양한 요소가 가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의 제안은 

교회와 직분의 소명과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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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교회에 제안하는 목회자 표준 사례비

1) 목회자 사례비의 기준은 초임 교사 수준

교사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목사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준상 

비교할 수 없지만 잠언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초임 교사의 연봉은 3663만원입니다. 본봉은 2,247,400입니다. 여기에 각종 수당이 붙어서 

2,832,430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세금과 연급 공제비를 빼면 실수령액이 2,309,160원입니다.1) 

초임 교사의 연봉은 초임 목회자의 표준 사례비 산정에 좋은 도움이 됩니다.2) 

2) 목회자의 평균 사례비 산정

(1) 초임 목회자(전임)의 평균 사례비는 연봉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 수령액은 본봉 2,300,000원 + 교육훈련비(도서비, 활동비) 200,000 ,자녀수당 30,000, 

   상여금 1,200,000 포함 연 31,560,000입니다. 월 수령액 2,630,000입니다.  

(2) 연 5만 원의 호봉과 가족수당 1인 3만 원을 제시합니다. 호봉은 안수 받고 전임 사역을 한 연

수입니다. 안수 받았으나 사역이 없다면 호봉을 계산하지 않습니다.(단, 자녀가 성년이 되면 가

족 수당은 없습니다. 그 외 수당은 표준 사례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안수 후 사역 2년 + 자녀 1명 = 2,730,000

안수 후 사역 10년 +자녀 1명 = 3,130,000

안수 후 사역 30년 + 자녀 1명 = 4,130,000

(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대 보험 혹 2대 보험) 퇴직금은 일시불과 월 지급

방식을 정하면 됩니다.

(4) 목사 안수 받고 전임사역을 시작하는 모든 목사의 표준 사례비입니다. 이것을 신학대학원을 졸

업하고 전임 사역을 기준입니다.

(5) 전임 전도사와 교육 목사 그리고 교육 전도사의 사례비 표준도 필요합니다. 

(6) 전임 전도사가 신대원 출신이라면 본봉은 2,250,000원입니다. 졸업 후 강도사 고시 후 목사 

안수까지 1년입니다. 여기에 활동비 200,000 가족수당 30,000(1인 기준), 상여금 1,200,000 

포함 총 연봉  30,960,000 월  2,580,000 입니다. 사회보험료(4대보험 혹 2대 보험) 지급합

니다.(가족수당은 결혼 유뮤에 달라집니다.)

(7) 신학대학 졸업이면 2,100,000+활동비 200,000 + 가족 수당 30,000, 상여금 1,200,000 연 

29,160,000, 월 수령액은  2,430,000입니다. 사회보험료(4대보험 혹 2대 보험) 지급합니다.

1)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2&opType=N&boardSeq=100962
2) https://m.cafe.daum.net/shm16/Us28/4382?q=%EC%B4%88%EC%9E%84%EA%B5%90%EC%82%AC+%EC%97%B0%EB%B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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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목사는 본봉 2,000,000입니다(토, 주일 근무). 연 24,000,000입니다. 사회보험료(4대보험 

혹 2대 보험) 지급합니다.

(9) 교육 전도사는 특수 상황입니다. 신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등록금을 포함하여 계산되어

야 합니다. 등록금 6,000,000+12,000,000 총 연봉 18,000,000입니다. 등록금 제와 월 본봉

은 1,000,000 . 사회보험료는 상황에 따라 지급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임목사 : 월 2,630,000 

전임전도사 : 월 2,580,000(신대원), 월 2,430,000(대학)

교육목사 : 2,000,000

교육 전도사 : 1,000,000(등록금 제외)

6. 목회자 표준 사례비를 위하여 교회가 할 일 

1) 어려운 표준을 정했다고 실천되는 것을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마다. 교단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

문입니다. 그러나 표준이 없어서 더 혼란스러운 것보다는 표준이 필요합니다. 

2) 표준 사례비는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늦출 수 없

습니다. 이에 교회의 할일이 중요합니다. 앞서 제시한 표준 사례비에 근거하여 교회의 역할입니

다. 그동안 교회는 다른 직종과 달리 사례비의 규정도 호봉도 없이 주먹구구였습니다. 이제 힘

들지만 정리가 필요합니다. 

3) 우선 교회는 표준 사례비를 기준으로 다시 사례비 책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사역자들 역시 교회의 상황에 합당하게 

서로 조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표준이 없어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오해가 많았습니다. 

이제 오해가 아니라 진정한 공생공존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4) 목회자는 어려운 상황이면 기다려주고, 교회는 최대한 표준 사례비를 맞춰야 합니다. 교회는 종

교개혁의 정신에 따라서 목회자의 사례비를 우선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교회의 건강성과 생명성

을 위하여 목회자의 표준 사례비는 중요한 기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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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회자 표준 사례비를 위하여 노회가 할 일

표준 사례비 문제에 있어서 노회(지방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사로 세움을 받고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곳이 노회(지방회)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각자도생을 말하고 있습

니다. 보편적 교회를 강조하면서 경제적 불평등에 관심이 없고 오직 자본주의 성장에만 관심이 있

습니다. 이것은 성장의 시기에는 힘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쇠퇴의 시기에는 무서운 해가 됩니다. 

지금은 교회의 쇠퇴기입니다. 그러므로 노회(지방회)가 본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1) 미래 자립교회 기금 만들기

미래 자립교회를 실질적으로 돕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회(지방회)의 재정이 좀 더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각 노회(지방회)가 미래 교회를 

위한 자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총회의 연금과 다른 개념입니다. 연금은 긴 기간을 적립하여 

은퇴 후를 생각하는 것이라면 미래 자립교회 자금은 매원 지출되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크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노회마다 1억씩 적립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부분 개 교회 중심으로 작은 교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관계와 개 교

회의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고 성경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은 개 교회의 후원을 노회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노회도 완벽하지 못하지만, 규칙과 

세칙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목적에 따라 집행한다면 더 효과적인 집행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개교회가 후원하는 것은 노회의 기금으로 일원화하여 사례비와 은퇴비 모두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 교회는 상회비를 조금 더 내더라도 이러한 기금을 만든다면 작은 교회들이 

살아나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회가 가진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일이 됩니다. 

2) 표준 사례비에 부족한 부분 채워주기

개 교회의 어려움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노회(지방회)의 실사와 감사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는 

방향은 틀리지 않습니다. 노회(지방회)는 10년 동안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목회자를 도와

야 합니다.

개 교회의 상황이 다른 만큼 사례비의 지출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례비의 부족한 부분 역시 다릅

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은 동일하기에 노회(지방회)는 채워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노회(지

방회)에 전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은 안 됩니다. 이때 안정적으로 성장한 교회의 도움이 함께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표준 사례비 230만 원(본봉)에서 교회가 160만 원 밖에 지불할 능력이 안된

다면 70만 원을 채우는 일입니다. 이것은 노회가 미래 자립 기금을 마련하였음을 전제합니다. 기

금이 마련되지 못하였다면 노회가 35만 원을 후원하고 연결된 교회가 35만 원을 후원하여서 부족

분 70만 원을 채우는 일입니다. 물론 앞서서 강조하였듯이 개교회가 모든 노회에 기금을 통하여 

진행한다면 노회가 부족분을 채우면 됩니다.

이보다 다양한 모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논의이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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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 청약 10년 후원하기

사실 표준 사례비로는 살아가기에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주택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면 노후 문제도 어렵습니다. 여기에 쉬운 해결이 있지도 않습니다. 

표준 사례비가 정착되려면 주택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30년 전만 하여도 주택문제는 큰 문제

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삶의 일 순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목회자와 교회도 예외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미션 디모데처럼 주택이 주어지고 공동생활이 어느 정도 된다면 사는 것에 큰 어

려움이 없지만,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은 매우 복잡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준비하는 것은 청약저축입니다. 노회가 청약저축 10년 후원하기를 통해서 임대 아

파트, 일반 분양 아파트 등을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10년 안에 자립하는 교회가 있다면 중

단하고 자립된 교회가 또 도와주는 선순환 관계가 된다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4) 목사를 노회 회원으로 받을 때 주택 청약 통장 선물하기

노회(지방회)가 마음을 먹고 준비한다면 가능합니다. 특별히 한 노회에 속한 규모가 있는 교회들의 

섬김이 있다면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저도 개척 초기에 노회와 교회에서 2년 동안 크게 후원하였

기에 교회를 끝까지 세우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모든 목사는 노회(지방회)에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노회의 회원이 됩니다. 이 영광스럽고 기쁜 

미래의 한국교회를 짊어질 이들을 위하여 주택통장을 선물하기를 제안합니다. 시작과 함께 미래를 

선배들이 함께한다는 마음을 심어주는 데 있어서 좋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은 전도사 시기부터 넣어 

준다면 매우 좋습니다.

사실 초보 목회자는 열정은 있지만 경험이 적습니다. 그래서 10년뒤를 내다보지 못합니다. 이때 

앞서서 걸어갔던 노회의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하여 첫 시작과 함께 전달한다면 매우 의미가 있습

니다. 자신이 사역을 잠시 쉬어도 연금과 청약저축이 살아있기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됩

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해결이 아닙니다. 여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의 장치

를 마련해주는 것은 노회가 주는 귀한 선물입니다.

5) 사례비가 적어도 70%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 개척과 목사 파송을 막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교단마다 다른 상황이지만 한국교회가 장로교가 많기에 표준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현재 

장로교회들은 교회를 개척할 때 세례교인 15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처로만 존재

합니다. 세례교인 15일을 강조한 내면에는 목사의 사례비와 교회의 운영이 문제가 없음을 전재하

였습니다. 그런데 세례교인이 중고등부 이상이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임목사는 교회가 사례비를 감당하겠다고 선서를 통하여 세워집니다. 이것은 교회 설립에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개척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세례교인 15명과 함께 사례비가 적어도 70%

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 개척과 파송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척을 허용하면 적어도 5년 동안

은 노회가 사례비의 일정 부분을 채워줄 때 허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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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의 역할은 교회의 생존에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서 논의한 것은 목사를 임직한 노회의 책임임

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목사 개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들이 교회를 세워

도 노회와 함께하는 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독립교회의 현실을 다루지 못하였습니

다. 그래서 오히려 이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독립교회 역시 기준이 없어서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회가 가진 본래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한국 교회는 보편교회로서 새로워질 것이

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결론  

한국교회 목회자 사례비는 한 번도 공개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 때

문입니다. 일부에서는 불가능한 논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역의 차이와 규모의 차이가 워낙 크

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너무나 척박합니다. 50년 전의 한국의 현실과 지금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되

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부담되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핸드폰만 해도 나

가지 않을 돈이 나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본다면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경제의 한 

복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워져야 합니다. 다시금 사역의 자리를 바로 세우고 무너지는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정글

의 논리가 작동하는 교회가 아니라 보편적 교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한국교

회 전체가 다시금 돌아보고 표준 사례비를 공교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오

늘 발제를 통하여 깊이 생각하고 교회도 살고 사역자도 살고 한국사회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

아야 합니다.

이번 발제는 하나의 제안입니다. 논의의 시작입니다. 동시에 개 교회의 상황에 따라 수정과 첨삭이 

필요합니다. 표준 사례비는 전체적으로 청빙과 퇴직에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동역

합의서를 통하여 잘 정리된다면 적어도 돈으로 인하여 부끄러워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

국교회를 위한 첫 걸음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늦출 수 없습니다. 교단이 말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이 

그 첫 발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규정적인 원리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

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잠 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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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

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1-13)“

사람과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다. ‘서로’와 ‘피차’로 표현된 쌍방적인 관계를 나누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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